
부천 동신 아 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

지정을 한 의견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 가. 제안일자  제안자 : 2006년 6월  8일  부천시장 제출

  나. 회부일자 : 2006년  6월 8일

  다. 상정  의결일자

    ◦ 제12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 원회(2006년  6월 14

일)  상정․의결

2. 제안 설명요지

   (제안 설명자 : 건축과장 윤 석 )

  □ 제안사유

    ○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03-2번지 일원 동신아 트는 공(1984년)된

지 21년이 경과된 단지(기존세 수 : 752세 )로서 2003년 8월 정

안 진단결과 재건축 정을 받은 노후․불량건축물로서 건축물의 

구조  불안정  노후화에 따른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기존 

노후화된 층아 트를 토지의 합리 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 주

민들의 쾌 한 생활환경제공을 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

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.

    ○ 추진경

     ◦ 2006. 1. 16 : 부천동신아 트 정비구역지정(안) 제안서 수

     ◦ 2006. 1. 18 : 정비구역지정 련 유 부서 실과 의  도서제출

     ◦ 2006. 3. 03 : 검토의견  조치계획서 제출

     ◦ 2006. 5. 24 ～ 6. 07 : 공람공고(14일간)



  □ 주요골자

정비구역 
명칭 위  치 시행면적

(㎡) 건축계획 용적률
(%)

건폐율
(%) 비 고

동신아파트
주택재건축
정비구역

경기도 부천시 
소사구 괴안동
203-2번지 일원

41,753.31
공동주택 30층
12개동 911세대
(임대주택포함)

246.25% 15.27% -

  가. 도시 리계획(변경) 결정사항

  1) 용도지역에 한 도시계획변경 결정조서

구   분
면    적    (㎡)

구성비 비고
기정 변경 변경후

합   계 41,753.31 - 41,753.31 100

제2종 일반주거지역 41,753.31 감)41,753.31 - -

제3종 일반주거지역 - 증)41,753.31 41,753.31 100

  2) 용도지역에 한 도시계획변경 사유서

   - 당해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축물의 노후화로 당해지역

의 주거환경  주변 도시경 을 악화시키고 있는 바, 주택재건축

사업을 통해 토지의 합리 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

함. 

  나. 토지이용계획

구 분 명 칭
면     적    (㎡) 비 율

(%)
비 고

기 정 증 감 변 경

합계  41,752.31 - 41,752.31 100.0

정비기반

시설 등

소계    369.06 증)6,503.28  6,872.34 100.0 기부채납:

6,503.28㎡

(기존도로

제외)

도로    369.06 증)3,527.19  3,896.25 56.69

공원 증)2,976.09  2,976.09 43.31

획지

소계    -   41,752.31 41,752.31 100.0

획지 ① - 증)34,879.97 증)34,879.97 83.54 대지

획지 ② - 증) 2,976.09 증) 2,976.09  7.13 어린이공원

획지 ③ - 증) 3,896.25 증) 3,896.25  9.33 도로



  다.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한 계획

  1) 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 결정 조서

결정

구분

규   모

기능
사용

형태

연장

(m)

위  치 주요

경과

지

최초

결정일
비고

등급 류별 번호
폭원

(m) 기점 종점

기정 소로 3 436 6
일반

도로

국지

도로
285

소2-553

(괴안동

  210-2)

부천시

구역계

(괴안동

  210-2)

건고44호

(73.4.4)
도로확폭에 

따른 길이감소

(L=187m)

변경 소로 3 436 6
일반

도로

국지

도로
98

소2-553

(괴안동

  210-2)

부천시

구역계

(괴안동

  210-2)

변경 중로 2 (  ) 15
일반

도로

국지

도로
187

소3-436

 (괴안동

210-2)

부천시

구역계

(괴안동

210-2)

노선분리 및 

노선확폭

(L=187m,

B15m)

기정 소로 3 438 6
일반

도로

국지

도로
197

대1-1

(괴안동

210-2)

소3-435

(괴안동

210-2)

건고44호

(73.4.4)
도로확폭에 

따른

길이감소

(L=128m)변경 소로 3 438 6
일반

도로

국지

도로
69

대1-1

(괴안동

210-2)

소3-435

(괴안동

210-2)

변경 중로 2 (  ) 15
일반

도로

국지

도로
128

대1-1

(괴안동

210-2)

소-438

(괴안동

210-2)

노선분리 및 

노선확폭

(L=128m,

B15m)

  2) 도시계획시설(공원)변경 결정 조서

결정

구분

공원

명

시설의

세분
위    치

면  적  (㎡) 최초

결정

일

비고
기정 변경 변경후

신설 - 어린이공원
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

199-2번지 
- 증)2,976.09 2,976.09 -

  라. 건축물의 정비․개량  건축시설계획



  1) 기존 건축물의 정비․개량계획

결

정

구

분

구역구분
가구 또는 

획지 구분

위치

정비개량계획(동)

비고

명칭 면적(㎡)
명

칭
면적(㎡) 계 존치 개수

철거

후

신축

철거

이주

신

규

동신아파트

주택재건축

정비계획

구역

41,752.31 ① 34,879.97

부천시 

소사구 

괴안동

203-2

번지 일원

12 - - 12 -

철거:

22동

신축:

12동

  2) 건축시설계획

결정

구분

지구구분
가구 또는

획지구분 위치
주된

용도

건폐율

(%)

용적률

(%)

높이

(m)

층수

(층)
명칭 면적(㎡) 명칭 면적(㎡)

신설

동신

아파트

주택

재건축

정비계획

구역

41,752.31

① 34,879.97
부천시 

소사구 

괴안동 

203-2

번지 일원

공동주택

15.27 246.25 90
16~ 

30

어린이

공원② 2,976.09

③ 3,896.25 도로

주택의 규모 및 

규모별 건설비율

◦공급주택의 최대 규모 : 전용면적 114.94㎡

◦전용면적 60㎡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: 세대수의 20% 이상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계획 39.40%)

◦전용면적 60~85㎡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: 세대수의 40% 이상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계획 50.05%) 

◦전용면적 85㎡이하 규모의 주택 : 연면적의 50% 이상 (계획 89.45%)

임대주택계획 ◦94세대

  마. 정비사업시행 정시기 :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

   바. 주민공람공고기간 : 2006. 05. 24 ~2006. 06. 07 (14일간)

   사. 련규정(도시 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)



    - 도시  주건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: 정비계획의 수립  정비구

역의 지정.

    - 시장․군수는 기본계획에 합한 범 안에서 노후․불량건축물이 

집하는 등 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하여 정

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

을 들어야 함.

3. 주요질의  답변요지

질              의 답              변

○ 주택건설 진법에 근거하여 안 진

   단 결과 D  정을 받은 것인지 ?

○ 재건축 추진 원회를 승인해 것인지 ?

○ 주민공람 공고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

   기본계획(안)의 같은구역인 성우(A) 주

   민들의 의견은 있었는지 ?

○ 주택건설 진법에 근거하여 재건축을

   하고 있으나 도시  주거환경정비법에

   근거한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재건축

   사업이 지장을 받지는 않는지 ?

○ 종상향은 가능한 것인지 ?

○ 그 음.

○ 재건축 추진 원회가 활동을 하고

   있으며, 건축 허가되기  조합이 결성

   될것으로 상됨.

○ 없었으며, 당 에도 성우(A)와 동

   신(A) 주민의견이 차이가 있었으며

   6m의 도로경계도 15m로 확푹하는

   계획이 있음.

○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

   확정되어도 도정법 범 내에서 재

   건축을 시행하게 되며, 요한것은

   기본계획(안)의 성우(A)와 같은구역

   이나 주민들이 각각 재건축을 희망

   하고 있고, 성우(A)와 통합 재건축은

   사업 시기도 늦어지게 되어있음.

○ 층고 높이에 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

   건폐율, 용 률은 규제할것임.

   도정법 제4조 규정에서도 종상향은

  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계획

   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됨.



4. 토론요지

   가. 찬성토론 : 없  음

   나. 반 토론 : 없  음

5. 심사결과 

   ○ 찬성의견 채택

6. 소수의견의 요지 

   ○ 없   음

7. 기타필요한 사항 

   ○ 없   음

8. 붙임서류 : 의견서 1부



부천동신아 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한 의견서

의안번호 531  안건명
부천동신아 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

한 의견(안)

제 출 자 부천시장
 의  결  제127회 부천시의회 (임시회)

 연월일  제1차 건설교통 원회 회의 (2006. 6. 14)

부천동신아 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한 의견서

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동신 아 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

은 도시 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합리 인 토지 

이용  기반시설 확보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 한 도시공간을 조성

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동신 아 트는 공된지 21년이 경과되어 2003년 8

월 정 안 진단 결과 노후 불량 공동주택으로 거주민의 안 상 문제가 제

기되고 있어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정비구역 면 은 41,753.31

㎡이며,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, 기  용 률 200%, 15층 이하 층수 제한

을 받게 되므로, 지내 공공부지로 공원, 도로, 공공용지를 조성 기부체

납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용 률을 완화 용하여 

246.25%로 용하고, 높이는 16층 ~30층 이하로 임 주택을 포함 기존 

752세 에서 911세 로 계획되어 있음.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03-2번지 

일원 지역은 부천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안) 괴안 1-6구역 주

택재건축 정지로써 재 기본계획안을 입안하여 경기도에 승인 신청된 

지역으로 동신 아 트 재건축 계획상 인근에 한 성우 아 트는 제외하

으나,

기본계획이 확정될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건축계획을 변경 반 하여야 할 

것으로 단되며, 기부체납 시설인 도로계획의 합성 여부, 공원시설의 

정 배치여부, 공공 공지의 배치계획 등에 하여는 효율 인 토지이용 

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함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6.  6.  14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천시의회 건설교통 원회 원장



 부천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안

의안

번호
제531호       제출년월일 : 2006.  6. 8

의결

년월일

2006. 6. 16

(제127회)
      제  출  자 : 부천시장

1. 제안이유

 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03-2번지 일원 동신아파트는 준공(1984년)

된지 21년이 경과된 단지(기존세대수 : 752세대)로서 2003년 8월 정

밀안전진단결과 재건축판정을 받은 노후․불량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구

조적 불안정 및 노후화에 따른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기존 노

후화된 저층아파트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및 주민

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제공을 위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

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.

2. 추진경위

◦ 2006. 1. 16 : 부천동신아파트 정비구역지정(안) 제안서 접수. 

◦ 2006. 1. 18 : 정비구역지정관련 유관부서 실과협의 및 도서제출.

◦ 2006. 3. 03 :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서 제출.      

◦ 2006. 5. 24 ～ 6. 07 : 공람공고(14일간).

3. 주요골자

정비구역 

명칭
위  치

시행면적

(㎡)
건축계획

용적률

(%)

건폐율

(%)
비 고

동신아파트

주택재건축

정비구역

경기도 부천시 

소사구 괴안동

203-2번지 일원

41,753.31

공동주택 30층

12개동 911세대

(임대주택포함)

246.25% 15.27% -



가. 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사항

1)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계획변경 결정조서

구   분
면적(㎡)

구성비 비고
기정 변경 변경후

합   계 41,753.31 - 41,753.31 100

제2종일반주거지역 41,753.31 감)41,753.31 - -

제3종일반주거지역 - 증)41,753.31 41,753.31 100

2)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계획변경 사유서

- 당해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축물의 노후화로 당해지

역의 주거환경 및 주변 도시경관을 악화시키고 있는 바, 주택재

건축사업을 통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

고자 함. 

나. 토지이용계획

구 분 명 칭
면 적(㎡) 비 율

(%)
비 고

기 정 증 감 변 경

합계  41,752.31 - 41,752.31 100.0

정비기반

시설 등

소계    369.06 증)6,503.28  6,872.34 100.0 기부채납:

6,503.28㎡

(기존도로

제외)

도로    369.06 증)3,527.19  3,896.25 56.69

공원 증)2,976.09  2,976.09 43.31

획지

소계    -   41,752.31 41,752.31 100.0

획지 ① - 증)34,879.97 증)34,879.97 83.54 대지

획지 ② - 증) 2,976.09 증) 2,976.09  7.13 어린이공원

획지 ③ - 증) 3,896.25 증) 3,896.25  9.33 도로



다.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

1) 도시계획시설(도로)변경 결정 조서

결정

구분

규   모

기능
사용

형태

연장

(m)

위  치
주요

경과

지

최초

결정일
비고

등급 류별 번호
폭원

(m) 기점 종점

기정 소로 3 436 6
일반

도로

국지

도로
285

소2-553

(괴안동

  210-2)

부천시

구역계

(괴안동

  210-2)

건고44호

(73.4.4)
도로확폭에 

따른 길이감소

(L=187m)

변경 소로 3 436 6
일반

도로

국지

도로
98

소2-553

(괴안동

  210-2)

부천시

구역계

(괴안동

  210-2)

변경 중로 2 (  ) 15
일반

도로

국지

도로
187

소3-436

 (괴안동

210-2)

부천시

구역계

(괴안동

210-2)

노선분리 및 

노선확폭

(L=187m,

B15m)

기정 소로 3 438 6
일반

도로

국지

도로
197

대1-1

(괴안동

210-2)

소3-435

(괴안동

210-2)

건고44호

(73.4.4)
도로확폭에 

따른

길이감소

(L=128m)변경 소로 3 438 6
일반

도로

국지

도로
69

대1-1

(괴안동

210-2)

소3-435

(괴안동

210-2)

변경 중로 2 (  ) 15
일반

도로

국지

도로
128

대1-1

(괴안동

210-2)

소-438

(괴안동

210-2)

노선분리 및 

노선확폭

(L=128m,

B15m)

2) 도시계획시설(공원)변경 결정 조서

결정

구분

공원

명

시설의

세분
위치

면적(㎡) 최초

결정

일

비고
기정 변경 변경후

신설 - 어린이공원
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

199-2번지 
- 증)2,976.09 2,976.09 -



라. 건축물의 정비․개량 및 건축시설계획

1) 기존 건축물의 정비․개량계획

결

정

구

분

구역구분
가구 또는 

획지 구분

위치

정비개량계획(동)

비고

명칭 면적(㎡)
명

칭
면적(㎡) 계 존치 개수

철거

후

신축

철거

이주

신

규

동신아파트

주택재건축

정비계획

구역

41,752.31 ① 34,879.97

부천시 

소사구 

괴안동

203-2

번지 일원

12 - - 12 -

철거:

22동

신축:

12동

2) 건축시설계획

결정

구분

지구구분
가구 또는

획지구분 위치
주된

용도

건폐율

(%)

용적률

(%)

높이

(m)

층수

(층)
명칭 면적(㎡) 명칭 면적(㎡)

신설

동신

아파트

주택

재건축

정비계획

구역

41,752.31

① 34,879.97
부천시 

소사구 

괴안동 

203-2

번지 일원

공동주택

15.27 246.25 90
16~ 

30

어린이

공원② 2,976.09

③ 3,896.25 도로

주택의 규모 및 

규모별 건설비율

◦공급주택의 최대 규모 : 전용면적 114.94㎡

◦전용면적 60㎡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: 세대수의 20% 이상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계획 39.40%)

◦전용면적 60~85㎡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: 세대수의 40% 이상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계획 50.05%) 

◦전용면적 85㎡이하 규모의 주택 : 연면적의 50% 이상 (계획 89.45%)

임대주택계획 ◦94세대

마.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: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



4. 주민공람공고기간 : 2006. 05. 24 ~2006. 06. 07 (14일간)

5. 관련규정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)

-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: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

구역의 지정.

- 시장․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․불량건축물이 밀

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

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

을 들어야 함.

6. 참고자료 : 별첨 도면 참조



[ 별 첨 ]

< 치 도   상 지  경 >

온수역

인천

서울

유한공전

0.5km

1km

계획구역

가톨릭대

1.5km

역곡역

온수역

인천

서울

유한공전

0.5km

1km

계획구역

가톨릭대

1.5km

역곡역



< 토 지 이용 계 획 도 >

토지이용계획

제2종일반주거지역

정비계획구역

제2종일반주거지역

제2종일반주거지역

제2종일반주거지역

제2종일반주거지역

제2종일반주거지역

제2종일반주거지역

제2종일반주거지역

어린이공원

어린이공원(기부채납)

15M도로

15M도로

3M 감속차선

(길이40M)

3M 감속차선

(길이40M)

도로확폭선

203-4번지

기존도로

기부채납도로

부천시매입

< 정 비 계 획 결 정 도 >

정비계획구역

결정도

10 20 50m
N

정비계획구역

0

20 3 대

20 3-1 대

20 3-4 공

20 3-5 공

20 6-5 도

20 3-3 대

199-2 대

210 -2 도

20 0 -5 대

20 0 -4 대

20 2-4 대

199-1 대

199-3 대

199-4 대

199 대

199 대-5 대

20 2-5 대

20 2-6 대

20 2-7 대

20 2-3 대

20 2-2 대

20 2-1 대

20 2 대

20 1 대

20 1-9 대

20 1-8 대

20 1-12대

20 0  대

20 0 -12 대

20 0 -1 대
20 0 -21 대

20 0 -15 대

20 0 -17 대
20 0 -2 대

20 0 -3 대

190 -60  대

190 -12 대

190 -34 대

190 -11 대

20 1-4대

20 1-5대

20 1-13대

20 1-11대

20 1-14대

20 1-10 대

20 1-6대

20 1-16대

20 1-17대

20 1-20 대

20 1-21대

20 1-1대

20 1-2대

20 1-3대

20 1-18대

20 1-19대

45-34 대
산17-48

산17-47

20 2-9 대

20 2-8 대

20 3-2 대

45-32 대

45-31 대

45-24 대

185-34 학

4-16대

4-10 대

246-16대

246-15대
246-9대

246-14대

246-13대

247-9대

252-4도
4-13잡

382철

3247-7대

247-6잡

4-15철

55-1철

정 비 계 획 구 역



< 용 도 지 역  종 세 분  변 경 >

▣ 용도지역 황도(기정)

정비계획구역

용도지역현황도

제2종일반주거지역

일반미관지구

일반미관지구

제2종일반주거지역

10 20 50m
N

S= 1:1,200

20 3 대

20 3-1 대

20 3-4 공

20 3-5 공

20 6-5 도

20 3-3 대

199-2 대

210 -2 도

20 0 -5 대

20 0 -4 대

20 2-4 대

199-1 대

199-3 대

199 대-5 대

20 2-5 대

20 2-6 대

20 2-7 대

20 2-3 대

20 2-2 대

20 2-1 대

20 2 대

20 0 -2 대

20 0 -3 대

20 1-4대

20 1-5대

20 1-14대

20 1-10 대

20 1-6대

20 1-16대

20 1-17대

20 1-21대

45-34 대산17-48

산17-47

20 2-9 대

20 2-8 대

20 3-2 대

45-32 대

45-31 대

45-24 대

185-34 학

산17-30

산17-42

45-49대

45-48대

4-16대

4-10 대

4-12잡

382철

252-4대

246-16대

0

▣ 용도지역결정도(변경)

정비계획구역

용도지역결정도

제3종일반주거지역

일반미관지구

일반미관지구

제3종일반주거지역

10 20 50m
N

S= 1:1,200

20 3 대

20 3-1 대

20 3-4 공

20 3-5 공

20 6-5 도

20 3-3 대

199-2 대

210 -2 도

20 0 -5 대

20 0 -4 대

20 2-4 대

199-1 대

199-3 대

199 대-5 대

20 2-5 대

20 2-6 대

20 2-7 대

20 2-3 대

20 2-2 대

20 2-1 대

20 2 대

20 0 -2 대

20 0 -3 대

20 1-4대

20 1-5대

20 1-14대

20 1-10 대

20 1-6대

20 1-16대

20 1-17대

20 1-21대

45-34 대산17-48

산17-47

20 2-9 대

20 2-8 대

20 3-2 대

45-32 대

45-31 대

45-24 대

185-34 학

산17-30

산17-42

45-49대

45-48대

4-16대

4-10 대

4-12잡

382철

252-4대

246-16대

0



< 건 축 물 에  한  계 획 도 >

건축물에 관한 
계획도



< 건 축 개 요 >

구  분 내  용

지 치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03-2번지 일원

도 시 계 획 련 사 항 제3종일반주거지역, 일반미 지구

지 면 41,752.31㎡

실 사 업 부 지 면 34,879.97㎡

주용 도 공동주택  부 복리시설

건 축 면   5,354.80㎡

연 면

지 상 층 94,082.64㎡

지 하 층 55,733.00㎡

체 149,815.64㎡

건 폐 율 15.27%  

용 률 246.25%

세 수 817세 (임 포함911세 ) 

규 모 지하2층, 지상30층

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

최 고 높 이 90m

조 경 면 14,617.80㎡

주차 수

아 트 1,133

근 린 생 활 시 설   47

합 계 1,180



< 건 축 배 치 도 >




